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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제13조제4항이 이미 삭제되어 있으나, 제17조(벌칙)에 존치하고 있는바 실효된 조문

을 삭제하고, 일본식 한자어 ‘지득(知得)’을 ‘알게 되다’로 변경하는 등 일부 한자를 한글로 정비하

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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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법률 제15493호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자외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로 지득한 내용을 이 법의 규정

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외에는”을 “자 외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로 알게 된 내용을

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”으로, “아니된다”를 “아니 된다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1

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”을 “제1호에 따라 알게 된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

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